
소 장

증여해제

청 구 취 지

원 고 홍봉유
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53, 105동 201호(우면동, 코오롱아파트)

원고 소송대리인 
법무법인(유한)에이스
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6-6 (반포동, 송원빌딩)1,2층
담당변호사: 김정학,  이종걸
(  전화: 02-555-2780   팩스: 02-555-9117 )

피 고 1. 전민준(530909-*******)

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, 107동 402호(금곡동, 더 헤리티지)

2. 전성준(610512-*******)

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80, 107동 3703호(중동, 신동백롯데캐슬
에코1단지)

3. 전영신(550603-*******)

서울 서초구 바우뫼로7길 51, 103동 806호(우면동, 대림아파트)

4. 전영준(570517-*******)

서울 종로구 동망산길 47, 102동 401호(숭인동, 종로센트레빌)

1. 가. 피고 전민준, 전성준, 전영신은 각 752,041,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2. 14.부터 이 사
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전영준은 790,010,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2. 1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
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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